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
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322 507 801 293 2,829

청소년육성기금 110 0 2 2 110
1991.06.01.~
2019.12.31

자활기금 788 107 117 10 895
2008.12.30.~
2017.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34 432 432 0 466 2009.03.02.~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2015.08.10.~

식품진흥기금 149 16 82 65 165 2002.10.30.~

재난관리기금 1,241 -49 168 216 1,193 2004.12.30.~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1,816 1,948 2,243 2,322 2,82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최근 5년간 기금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은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

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9.49 81.44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0.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27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5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16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01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3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81,863 471,130 30,603 14,461 19 3,007 312,447 482,584

토지 1,486 187,927 46 8,396 19 3,007 1,513 193,316

건물 92 48,100 4 1,315 0 0 96 49,415

입목죽 268,781 25,291 27,798 145 0 0 296,579 25,436

공작물 11,484 208,761 2,755 4,605 0 0 14,239 213,365

기계기구 8 599 0 0 0 0 8 599

무체재산 4 11 0 0 0 0 4 11

용익물권 5 344 0 0 0 0 5 344

회원권 3 98 0 0 0 0 3 98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5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취득으로 전년대비 공유재산이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9 5,079 33 403 19 113 453 5,369

구    매 344 2,149 31 374 19 113 356 2,410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95 2,930 2 29 0 0 97 2,959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436,678 451,131 463,336 471,130 482,584

물   품 4,463 5,595 6,305 5,079 5,36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봉덕동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토지매입, 대명동 공연박물관 및 무대제작소를 위한 건물 

매입에 따라 공유재산이 11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

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5년도 출자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43,717 0 0% 10 0%

일 반 회 계 237,854 0 0% 10 0%

특 별 회 계 3,022 0 0% 0 0%

기   금 2,840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72,878 182,210 195,060 215,836 243,71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8 9 10 10 10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법령 및 훈령에 따라 2개소에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5년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단체명 금액
근거

(법 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   계 9.8　 　 　

일반회계

한국지역

진흥재단(재)
7.5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시령  제114조

2015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출

한국지방세

연구원
2.3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훈령)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

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